
[ 붙임 3 ] 실시안내문(안) 

주택정비사업 주민총회 사전자문제 시행 안내문

  재개발, 재건축 등 주택사업 조합(추진위원회)의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개최시 

토지등소유자간 분쟁을 사전방지하고, 후속 인가 과정에서의 보완으로 인한 사업

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“총회 사전자문제”를 시행하여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

도모하고자 합니다.  

자문대상 안건

  m 정관(운영규정) 변경

  m 임원 선출․변경 관련 

  m 사업시행계획(건축계획, 정비기반시설 등) 수립 및 변경

  m 관리처분계획(분양계획, 조합원 부담규모 등) 수립 및 변경

방 법

  m 주민(조합)총회 개최 예정일 40일전에 사전자문을 신청합니다. 

  m 구에서는 총회개최기한을 감안하여 10일이내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

통보합니다.  

기대효과

  m 어려운 법령 및 모호한 총회안건에 대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여 

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. 

  m 누락될 수 있는 의결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

주민의 번거로움 및 추가비용 발생을 제거하고자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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